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턴 는 용근로 계약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 되어

근무 후 퇴직 시 퇴직 지 여부 및 연차 가산정

1.

턴 는 용근로 로 개월간 근무 후 정규직 로 채용 어 개2 11

월간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 에 한 퇴직 지 무 연

차 가 산정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련2.

1) 퇴직 여보 제 조 퇴직 제도 정 등8 ( )

퇴직 제도 정하려는 사용 는 계 근로 간 년에 하여1 30①

상 평균 퇴직 로 퇴직 근로 에게 지 할 수 는

제도 정하여야 한다.

2) 근로 제 조 연차 가60 ( )

사용 는 년간 트 상 근한 근로 에게1 80 15①

가 주어야 한다.

련 원 결 행정해3.

법원1)

법 다93 26168, 1995-07-11①

임시고용원 로 채용 어 근 하다가 간에 규사원 로 채용 어 공

간 없이 계속 근 한 경우처럼 근속 간 에 근로 공 태 직종 또는 직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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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 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) 임시고용원 로 의 근 간과 규사원 로

의 근 간 통산한 간 퇴직 산 의 가 는 계속근로 로

보아야 한다.

법 다카90 24311, 1990-12-26②

근로 계의 계속 도 에 회사가 근로자들로부 포 사직원 출

고 근로자들이 각 입사한 로부 식상 퇴직일 지 종 퇴직 지 규

에 의하여 그 당시의 평균임 토 로 계산한 퇴직 지 있다

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실 로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 계가 계

속 것 로 보아 실 로 퇴직한 당시의 평균임 에 라 퇴직 계산한

원심의 조치는 당하다.

고용노동 행정해2)

근로 과 회시일자-4329 : 2005-08-19①

임시직 로 근 하던 근로자가 규직 로 임용 면 퇴직 등 실

퇴직 차 없이 계속 근로하 다면 식 인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(

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판 의 입장임 판 다카- 86 15939, 1990.11.27；

판 다카 참조 규직 로 환 었 뿐 근로 계가90 24311, 1990.12.26 ),

실 로 단 었다고 볼 는 없 므로, 퇴직 당해 근로자의 체 근로

간 상 로 최종 퇴직 시의 평균임 로 산 하여야 한다.

임 회시일자68207-581 : 2000-11-14②

당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 계속 지하고 있는 상태에 규직 채용

차를 아 채용이 확 후에 일용직 사직 를 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

부 차 에 라 일용직에 규직 로 환직 것에 불과하다고

볼 있어 퇴직 계산 한 계속근로 는 실 근로를 공한 시 부

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.

계 근로년수 근로 계 단절여 에 한 단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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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근로년수 정1)

계 근로년수란 근로계약 체결하여 고용 날 터 근로계약 해

지 지 역 상 간 미합니다.

근로 계 단절여 단 련 행정해2)

임 회시일자68207-581 : 2000-11-14①

근로자의 자 인 의사에 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 사용자의 사직

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규직 로의 환직 한 시험 시 등 임용 차를

거친 경우라면 이는 규직 임용여부 는 계없이 왕의 일용직에 한

근로 계는 효하게 단 것 로 볼 있 것이나, 일용직 근로 계를

계속 지하고 있는 상태에 규직 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

일용직에 규직 로 환직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 계가 효하게

단 었다고는 볼 없 것임.

고용차별개 책과2009.7.14, -682②

일 로 계약 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출 퇴직‘ ’, ‘ ’, ‘ 4

보험 산 등 거쳐 효하게 근로 계가 단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’

사 차를 거쳐 새로운 간 근로계약 체결하고 근 하는 태라면 각

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 간 로 보고 있 .

턴 용근로 개월 근무 가 정규직 채용 후에도 계5. , (2 )

근로 후 개월 퇴직 시 퇴직 지 연차 가 산정(11 )

퇴직 지 무 단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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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계 단 보는 경우①

자 에 한 퇴직원 출 보험 산 등 거쳐 효하게‘ ’, ‘4 ’

근 계가 단 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차를 거쳐 새 운 규

직 근 계약 체결하고 근 하는 태 경우에는 인 일용근 자,

근 한 간 외하여 규직 근 한 간인 개월11 1

미만 계속근 에 해당되어 퇴직 이 생하지 않습니다.

연속된 근 보는 경우②

그러나 이러한 차를 거 지 않고 인 일용 근 자 신분에,

규직 근 계약 체결하여 계속근 를 하고 있다면 인 일용 근,

자 근 한 개월과 규직 근 자 근 한 개월 개월2 11 13 1

개월 이상 근 를 공하여 퇴직 지 상이 됩니다(12 ) .

연차 가 산정2)

근 계 단 보는 경우①

인 일용직 근 한 개월간 만근하 다면 일 연차 가가, 2 2

생하여 이에 해 사용한 연차 가가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미사용

연차에 하여 당 지 해야합니다.

연속된 근 보는 경우②

인 일용직 근 한 개월과 규직 근 한 개월, 2 11 13

개월 중 연차 가 산 한 계속근 는 인 일용직 입사,

한 일자 부 규직 근 후 퇴직한 일자 중 입사일자 준 1

간 퍼 트 이상 출근하 다면 일 연차 가가 생하며 사용한80 15

연차가 있다면 이를 차감 후 잔여연차에 하여 연차미사용 당

지 해야 합니다 끝. . 2016. 2. 15

노 법인 두


